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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힘을 모으고 힘을 내서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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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한돈협지 제311-3호

시행일자 2023. 4. 14.

수 신 임원 및 지부(회)장

참 조

제 목 축산법 개정에 따른 한돈농가 냄새저감시설 의무 사항 안내

1. 한돈산업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한돈농가에서는 23년 6월 16일

이내에 냄새저감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축산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3. 이에, 본회에서는 회원농가에게 냄새저감시설 정보제공을 위해 E북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지부(회)에서는 회원 농가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

하여 축산법에 따른 냄새저감시설등을 설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악취저감 설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협회로 문의(김하제 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냄새저감시설 관련 정보 안내 1부. 끝.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한돈농가 가장 가까이 있는 한돈협회”

냄새저감시설 관련 정보 안내

- 2023. 04. 대한한돈협회 -

1. 관계법령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2. E북 이용방법
❍ 홈페이지 열람 방법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부숙된 액비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ㆍ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

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2)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

는 장비 또는 시설
(3) 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ㆍ응축ㆍ세정ㆍ산화ㆍ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

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
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E북은 환경부 악취관리 업무 편람(2007. 02)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내용이며,

일부 조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열람방법



❍ 한돈앱 열람 방법

한돈소통앱 내 열람방법


